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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안전 관련법



Lecture # 01 <Course Introduction and Overview>

관련법의 종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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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법
(고용노동부)

- 산업안전·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 및 책임의 소재를 명확
-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
-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·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
- 1981년 제정 / 산업안전보건공단
- 2020년 전부개정

시설물의 안전 및
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

(약칭: 시설물안전법)

(국토교통부)

-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
-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
- 공공의 안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
- 1995년 제정 : 성수대교, 삼풍백화점 붕괴 / 시설안전공단

건설기술진흥법
(국토교통부)

-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
- 관련 산업을 진흥하며,
-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법
- 1987년 제정
- 2013년 전부개정 (건설기술관리법 → 건설기술진흥법)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(약칭: 재난안전법)

(행정안전부)

-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, 국민의 생명,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며,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
를 확립하고, 재난의 예방/대비/대응/복구와 안전문화활동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

- 1995년 재난관리법 → 2004년 통폐합, 대구지하철사고

건축물관리법
(국토교통부)

- 건축물의 안전과 사용가치를 유지·향상시키고,
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

- 2020년 시행 → 건축물 해체(철거)공사 안전사각지대 개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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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법의 범위 및 관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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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법
(근로자 안전/보건)

시설물안전법
(시설물 안전점검/유지관리)

건설기술진흥법
(건설공사 품질/안전)

고용노동부

국토교통부

설계 및 시공단계 유지관리단계

중대재해
처벌법

건설안전
특별법

(예정)


